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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위험등급 : 1 등급 

[ 매우 높은 위험 ] 

도이치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도이치 DWS 에그리비즈니스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이치 DWS 

에그리비즈니스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도이치 DWS 에그리비즈니스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도이치자산운용(주) 

3. 작 성 기 준 일 : 2011 년  7 월  15 일 

4.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1년   7월   18 일  

5.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조좌 

6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금융위(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집합투자업자홈페이지→www.dws-korea.com,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 

서면문서 : 

8.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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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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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 칭  

도이치 DWS 에그리비즈니스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종류) 

클래스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종류 

C-I 

종류 

C-e 

종류 

C-W 

금융투

자협회 

펀드코

드 

67292 67293  99369 99370 99371 99372 71633 80021 80022

 

2. 모집예정기간 :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 조좌 

주 1) 모집(판매)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판매 가능합니다. 

주 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3) 모집(판매)예정금액이 줄거나 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펀드존속기간 :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꼐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1) 법렬 또는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 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해산)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5. 분류 :  

가.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주식) 

다.개방형 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추가형 단위형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특수형태 표시: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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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6.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도이치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33 영풍빌딩 19 층 

(대표전화:02-724-7400) 

 

[모 투자신탁의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자산 중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1) 업무 위탁 운용사 및 내용   

해당펀드 도이치 DWS 에그리비즈니스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해외위탁운용사 글로벌 테마틱 파트너스 (Global Thematic Partners, LLC) 

업무 위탁범위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운용업무, 운용지시, 단순매매업무 등 

 

2)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개요   

해외위탁운용사명 글로벌 테마틱 파트너스 (Global Thematic Partners, LLC) 

주요 주주 Ralf Oberbannscheidt, Oliver S. Kratz 등  

회사 연혁 2009 년 12 월 17 일: Deutsche Investment Advisor II, LLC 로 설립 

2010 년 3 월 2 일: Global Thematic Partners, LLC 로 사명변경 

회사 주소 주소: 345 Park Avenue, New York, NY 10154, USA 

전화번호: +1 (212) 454-2798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요 내용 

1)모투자신탁 100%이하 도이치 DWS 에그리비즈니스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상기 투자신탁에 대한 비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단기 대출
및 금융기관
에의 예치  

10%이하 법 제 83 조 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만기가 1 년 이내인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
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단,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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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3)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투자대상 

 “도이치 DWS 에그리비즈니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적용되는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요내용 

1) 주식 60%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주식”이라 
한다) 
에그리비즈니스(Agribusiness) 관련 글로벌시장의 
주식이라 함은 주로 농업, 수협, 축산업관련 주식으로 
농산품생산자, 농화학비료 및 종자생산자, 
농업테크놀로지기업, 축산과 수산양식업, 
토지보유기업, 식품제조업체, 바이오 연료, 
유통관련기업 및 농수축산업관련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2) 
집합투자증권 

5%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단, ETF는 30%까지 투자가능, 외화자산에만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 20%까지 가능) 

3) 파생상품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통화나 주식•통화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통화나 주식•통화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 

4) 자본 시장법 시행령 268조 제3항에 의해 집합투자재산을 투자대상 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신탁업자가 자신의 고유재산과 거래  

5)기타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합니다: 

1.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1년이내인 상품에 한정됨) 
3. 상기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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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투자신탁 

이 투자신탁은 주식형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고 있는 투자대상국가 

주식의 가격상승에 따른 수익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도이치 DWS 에그리비즈니스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전세계 농수축산업관련 주식(농산품생산자, 농화학비료 및 종자 생산자, 농업테크놀러지 

기업, 축산과 수산양식업 등)에 투자하여 주가 상승시 자본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떤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 도이치 DWS 에그리비즈니스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며, 농업관련산업주에 주로 

투자합니다. 

-투자대상: 전세계 농수축산업관련 주식에 투자 

-투자전략: 농산품생산자, 농화학비료 및 종자 생산자, 농업테크놀러지 기업, 축산과 

수산양식업 등에 투자하여 주가 상승시 자본수익을 추구 

-투자위험: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들의 주식의 가격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위험 관리전략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외화 표시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해당 표시 통화와 원화 

간의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통화의 환율변동으로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산운용사는 환헤지를 수행하며 헤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된 헤지수단은 국내시장 및 해외시장의 통화선물등을 이용하여 

헤지할 예정입니다. 

 

-환헤지 전략- 

가. 달러화, 유로화, 엔화 및 파운드화 표시 자산 : 목표 환헤지 비율은 투자금액의 50% 

수준이지만, 시장상황 등에 따라 환헤지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통화 표시자산: 원칙적으로 헤지를 하지 아니합니다. 단, 헤지방법,헤지효과 등을 

고려하여 운용사가 헤지전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헤지전략 및 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환헤지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해당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나, 목표 

환헤지 비율대로 환헤지를 실시하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환헤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환헤지 거래상대방의 거래불능 상황 또는 해당 통화의 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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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혹은 상당기간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등 환헤지 전략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헤지 거래가 전액 실행되지 못하거나 환율변동 

위험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등 환헤지를 

위하여 파생상품에 투자하더라도 환율변동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지수: 해당사항없음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시장의 농업, 수산업, 축산업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 

비교지수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과 부합하는 비교지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성과비교를 위해 

비교지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3.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100% 이하 (실질 투자 비중 90% 이상)를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에그리비즈니스 관련 주식에 60% 이상 투자 

도이치 DWS 에그리비즈니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도이치 DWS 에그리비즈니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종류 A  

(선취판매수수료 부

과) 

종류 C-W 

(일임형 종합자산관

리계좌) 

종류 C-e 

(판매회사의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가

입한 자)  

종류 C-I  

(집합투자기구 등)

종류 C1  

(가입자격 제한 없

음) 

종류 C2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 된 자)  

종류 C3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매수일로부터  

2년 이상 된 자)  

종류 C4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매수일로부터  

3년 이상 된 자)  

종류 C5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매수일로부터  

4년 이상 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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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수수료, 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서로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하지만 종류의 수 및 구분에 관계없이 이 

집합투자기구는 단일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운용행위는 종류간의 차별 없이 통합하여 

이루어집니다. 

 

*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C3 수익증권, 종류 C4 수익증권 및 종류 C5 

수익증권은 보유기간에 따라 자동 전환 됩니다.  

 

 
4. 주요 투자위험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품가입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주 요 내 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 실적에 따른 실적배당상품으로 관련법령은 이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해외주식등  
가격변동 
위험 

개별 해외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운용성과는 동 국가들의 주식의 가격변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의 외화 표시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해당 표시 통화와
원화 간의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통화의
환율변동으로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산운용사는 환헤지를 수행하며 헤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된
헤지수단은 국내시장 및 해외시장의 통화선물등을 이용하여 헤지할
예정입니다. 

-환헤지 전략- 

가. 달러화, 유로화, 엔화 및 파운드화 표시 자산 : 목표 환헤지 비율은

투자금액의 90% 수준이지만, 시장상황 등에 따라 환 헤지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통화 표시자산: 원칙적으로 헤지를 하지 아니합니다. 단, 

헤지방법,헤지효과 등을 고려하여 운용사가 헤지전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헤지전략 및 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환헤지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해당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나, 목표 환헤지 비율대로 환헤지를 실시하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환헤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환헤지 거래상대방의 거래불능 상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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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통화의 거래가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등 환헤지 전략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헤지 거래가 전액 실행되지 못하거나 환율변동 위험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등 환헤지를 위하여 파생상품에 투자하더라도

환율변동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는 투자신탁 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유가증권, 파생상품,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개별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주 요 내 용 

시장위험 및  

개별유가증권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국가의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유가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하는 국가 등의 정치적, 법적, 경제적 또는 

규제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위험에 노출됩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주 요 내 용 

환매위험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대금결정일까지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기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운용적인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해외자산  
투자관련  
가격평가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자산과 관련, 발행자, 자산보관 및
수탁업무를 취급하는 기관, 기타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등이
해당자산의 가격 및 수량 등 기준가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잘못 또는
지연하여 공시하거나 통보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러한
사유들은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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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원본손실 가능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집중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은 채권등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있으므로 은 주로 해외에 상장ㆍ등록 또는 거래되는 유가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므로 5 등급중 1 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투자신탁 투자대상 국가의 경제여건의 변화와 주식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투자대상 국가의 주식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투자위험등급 기준> 

등급 위험수준 내용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6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투자신탁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60%이상 투자하는 투자신탁 
-구조화된 파생상품투자신탁(원금보존형 포함) 

2 등급 
높은 
위험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60%이하
투자하는 혼합형 투자신탁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60%이하 투자하는 투자신탁 

3 등급 
중간 
위험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30%이하
투자하는 혼합형 투자신탁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30%이하 투자하는 투자신탁 

4 등급 
낮은 
위험 

-국공채 및 회사채 등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5 등급 
매우 
낮은 
위험 

-MMF 

주) 집합투자업자의 펀드별 위험등급 분류 기준은, 판매회사의 위험등급 분류 기준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6.운용전문인력 
 
 

( 기준일 : 2011.07.01 현재 )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규모

이정원 1974 부장 37 6,441(억좌) 
도이치자산운용 
운용팀 (2005.06 ~ ) 

(주 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해외자산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 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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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중 성과보수가 있는 집합투자기구 운용 규모: 해당사항 없음 

 

 
[위탁운용사 운용전문인력] 
 

펀드매니저 Ralf Oberbannscheidt 

글로벌에그리비즈니스팀장  

글로벌 테마틱 파트너스 (Global Thematic Partners, LLC) 공동대표

운용자산규모 Total AuM:  USD 9,500 Million  (2009년말 기준) 

과거운용경력 운용경력 : 14년  

2006년 ~ 2010년  

∙ DIMA, 글로벌 에그리비즈니스 전략팀 대표운용역  

∙ 대표 펀드: DWS Global Agribusiness Strategy, DWS 

Global Communications Fund, Germany funds 

1999년~2006년  

∙ 도이치자산운용 독일, 글로벌 주식 매니저, 글로벌 섹터-

텔레커뮤니케이션 팀장  

∙ 대표 펀드: DVG Industries, DVG Versorger, DB 

International, DWS Global Sustainability  

1998년 Skandinaviska Enskilda Banken, 주식운용팀  

MA,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MA, Univertsity of Trier 

 

7. 투자실적 추이(세전 기준)  

 

(1)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단위,%] 

기간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최근 5 년 설정일 이후

10.07.02 

~11.07.01 

09.07.02 

~11.07.01 

08.07.02 

~11.07.01 
  

07.04.05 

~11.07.01 

종류 A 25.89  16.52  0.44    3.32  

종류 C-I 27.04  17.62  1.41    2.24  

종류 C-e 25.06  15.70  -0.28    1.30  

종류 C1 25.27  15.72  -0.35    2.46  

종류 C2         -2.55  

종류 C3         -2.05  

종류 C4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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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5         -4.23  

 

 

(주 1) 비교지수 : 해당사항없음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기간 최근 1 년차 최근 2 년차 최근 3 년차 최근 4 년차 최근 5 년차 

 
10.07.02 

~11.07.01 

09.07.02 

~10.07.01 

08.07.02 

~09.07.01 

07.07.02 

~08.07.01 

07.04.05 

~07.07.01 

종류 A 25.89  7.85  -25.38  6.68    

종류 C1 25.27  6.91  -26.10  5.66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종류 C-I 27.04  8.90  -24.62  4.68    

종류 C-e 25.06  7.04  -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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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비교지수 : 해당사항없음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5) 마지막 수익률 즉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 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비교지수에 관한 사항: 이 집합투자기구는 비교지수가 없으므로 투자판단시 더욱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특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Ⅲ  매입․ 환매. 전환 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지급 
시기 

A C1 C2 C3 C4 C5 C-I C-e C-W  

선취판
매수수

료 

납입
액의 
1% 
이내 

- 매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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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수
수료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90일 이상 – 없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환매시
1회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클래

스)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연간,%) 부과시기 

종류 A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집합투자업자보수 0.84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9750   

신탁업자보수 0.0580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250   

기타비용 0.0026  사유 발생시 

총보수ㆍ비용 1.9006  - 

합성 
총보수ㆍ비용*   

2.0322  - 

증권 거래비용 0.3810  사유 발생시 

종류 C1 제한없음 

집합투자업자보수 0.84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1.5000   

신탁업자보수 0.0580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250   

기타비용 0.0027  사유 발생시 

총보수ㆍ비용 2.4257  - 

합성 
총보수ㆍ비용*   

2.5434  - 

증권 거래비용 0.3821  사유 발생시 

종류 C2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 년 이상된 자 

집합투자업자보수 0.84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1.4000   

신탁업자보수 0.0580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250   

기타비용 0.0017  사유 발생시 

총보수ㆍ비용 2.3247  - 

합성 
총보수ㆍ비용*   

2.5088  - 

증권 거래비용 0.3739  사유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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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3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 년 이상된 자 

집합투자업자보수 0.84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1.3000   

신탁업자보수 0.0580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250   

기타비용 0.0024  사유 발생시 

총보수ㆍ비용 2.2254  - 

합성 
총보수ㆍ비용*   

2.4207  - 

증권 거래비용 0.3847  사유 발생시 

종류 C4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 년 이상된 자 

집합투자업자보수 0.84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1.2000   

신탁업자보수 0.0580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250   

기타비용 0.0023  사유 발생시 

총보수ㆍ비용 2.1253  - 

합성 
총보수ㆍ비용*   

2.3112  - 

증권 거래비용 0.3734  사유 발생시 

종류 C5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4 년 이상된 자 

집합투자업자보수 0.84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1.1000   

신탁업자보수 0.0580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250   

기타비용 0.0025  사유 발생시 

총보수ㆍ비용 2.0255  - 

합성 
총보수ㆍ비용*   

2.1748  - 

증권 거래비용 0.2291  사유 발생시 

종류 C-I 

1)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2) 보험회사의 변

액보험(특별계정) 

3)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4) 법시행령 제10

조 제2항에서 정한 

집합투자업자보수 0.84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0300   

신탁업자보수 0.0580   

일반사무관리회사 0.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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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및 금융

투자업규정 제1-4

조에서 정하는 기

관투자자 

5) 이 집합투자기

구의 수익증권을 

100억이상 취득하

고자하는 개인 또

는 500억이상 취

득하고자 하는 법

인 

 

보수 

기타비용 0.0025  사유 발생시 

총보수ㆍ비용 0.9555  - 

합성 
총보수ㆍ비용*   

1.0871  - 

증권 거래비용 0.3807  사유 발생시 

종류 C-e 온라인가입자 

집합투자업자보수 0.84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1.568   

신탁업자보수 0.0580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250   

기타비용 0.0000  사유 발생시 

총보수ㆍ비용 2.4910  - 

합성 
총보수ㆍ비용*   

2.6255  - 

증권 거래비용 0.3799  사유 발생시 

종류 C-W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
좌 

집합투자업자보수 0.84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0000   

신탁업자보수 0.0580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250   

기타비용 0.0084  사유 발생시 

총보수ㆍ비용 0.9314  - 

합성 
총보수ㆍ비용*   

1.0305  - 

증권 거래비용 0.3803  사유 발생시 

 
 

단, 종류A 및 종류C-e 수익증권의 판매회사보수율은 다음의 보수 계산 기간에 한하여 다음

과 같이 변경 됩니다.  

 

기간 

종류  

2012.01.17 

~2013.01.16 

2013.01.17 

~2014.01.16 
2014.01.17 ~ 

종류 A 0.950% 0.9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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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e 1.375% 1.183% 0.990%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0.04.05 ~ 2011.04.04 ]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0.04.05 ~ 
2011.04.04 ]    

(주 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 총보수ㆍ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합성 총보수ㆍ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ㆍ비용의 투가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구분 
투자기간 

1 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종류형 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07 743 1,215      2,618 

종류형 C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60 787 1,320      2,866 

종류형 C-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8 306 531 1,178 

종류형 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67 840 1,473      3,352 

종류형 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5 298 518 1,149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ㆍ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ㆍ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ㆍ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종류 C1 수익증권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매 1 년 단위로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수익증권으로의 전환 됨을 가정하여 예상비용을 산출하였습니다.  

(주 3) 종류 A 수익증권 및 종류 C-e 수익증권 은 2011 년 1 월 17 일을 최초 투자시점으로 

가정하여, 보수 계산 기간 별 차등 보수율을 적용하여 예상비용을 산출하였습니다.  

 

2.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 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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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으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투자신탁으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은 해외에서 적정하게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하여 일정 한도 

(14%)내에서 아래의 금액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외국원천 징수세액의 환급 

금액은 한국 및 투자대상국가의 조세 정책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 질 수있으며, 경우에 

따라 환급이 제한 될 수도 있습니다. 

 

 

 

*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 으로 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투자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투자자는 투자신탁으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투자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15.4% (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2011 년 

7 월 1 일 현재 최고한도 세율 36.3% (소득세 33% 및 주민세 3.3% 포함)) 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수익증권의 실물양도 등의 방법으로 거래되어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는 이익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 등은 원천징수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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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2011 년 7 월 1 일 현재 최고 한도세율 24.2%(법인소득세 22% 및 법인주민세 

2.2% 포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본 투자신탁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관련 법 및 규정, 정부 정책, 본 투자신탁 및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본 투자신탁 및 

본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과세이익 상계 방안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 74 조제 3 항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투자신탁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2010 년 1 월 1 일부터 2011 년 12 월 31 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투자신탁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 년 1 월 1 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1) 기준가격 산정 

구 분 내  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 발표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당해 

종류 수익증권]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Class 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펀드 간 판매 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ㆍ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dws-korea.com)·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 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 2) “다. 전환절차 및 방법. 1) 수익증권의 전환절차”에 따라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류 C1 수익증권의 잔고를 최초로 일괄하여 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C3 수익증권, 종류 C4 
수익증권 또는 종류 C5 수익증권으로 전환하는 경우, 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C3 수익증권, 
종류 C4 수익증권 또는 종류 C5 수익증권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제 30 조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일괄하여 전환하는 날에 공고되는 종류 C1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2) 매입, 환매 및 전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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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집합투자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류(Class) A 수익증권 : 판매수수료 징구 방법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경우  

2. 종류(Class) C1 수익증권 :  제한없음 
3. 종류(Class) C2 수익증권 :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 년 이상된 자 
4. 종류(Class) C3 수익증권 :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 년 이상된 자 
5. 종류(Class) C4 수익증권 :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 년 이상된 자 
6. 종류(Class) C5 수익증권 :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4 년 이상된 자 
7. 종류(Class) C-I 수익증권 :  

1)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2) 보험회사의 변액보험(특별계정) 

3)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4) 법시행령 제 10 조 제 2 항에서 정한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

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5)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100 억이상 취득하고자하는 개인 또는 
500 억이상 취득하고자 하는 법인 

8. 종류(Class) C-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가입한 자 
9. 종류(Class) C-W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17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발표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  
(나) 오후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다) 단,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17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나) 오후 17시 이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다)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 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 (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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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일괄신고서 및 정식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수익증권의 전환 절차 

판매회사는 수익자의 전환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C3 수익증권 및 종류 C4 수익증권의 잔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전환을 청구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 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2) 수익증권의 전환 처리 방법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전환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처리합니다. 

1)  “다. 전환절차 및 방법. 1) 수익증권의 전환절차”에 따라 수익증권을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전환 하는 날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하며, 만약 전환일(““다. 전환절차 및 방법. 1) 수익증권의 

전환절차”에 언급된 1 년, 2 년, 3 년, 4 년이 되는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을 전환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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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전환하는 날의 17 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 수익증권의 전환요청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다. 전환절차 및 방법. 1) 수익증권의 전환절차”에 따라 전환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제 2 부. 13.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환 후 추가로 매수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에 

따라 보유기간이 최소 보유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해당 추가 매수 수익증권에 

대하여 환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 

4) “다. 전환절차 및 방법. 1) 수익증권의 전환절차”에 따라 수익증권을 전환하는 

경우, 만약 수익자의 매입 또는 환매청구 등에 따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매입 또는 환매청구 등에 따른 절차가 처리된 이후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될 

수 있습니다. 

5) 판매회사는”다. 전환절차 및 방법. 1) 수익증권의 전환절차”를 적용함에 있어 그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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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요약 재무정보 

 [단위 : 원]

대차대조표

제 2기제 3기제 4기

( 2011.04.04 ) ( 2010.04.04 ) ( 2009.04.04 )
항       목

운용자산

  증권

114,249,547,463 90,748,472,269

113,306,976,311 89,560,830,327

  파생상품

  부동산/실물자산

  현금 및 예치금

  기타 운용자산

기타자산

자산총계

운용부채

기타부채

부채총계

원본

수익조정금

이익잉여금

자본총계

89,430,777,689

0

650,045,219

1,069,246,436

0

1,061,405,610

-2,594,901,392

88,780,732,470

0

0 0

0 0 0

942,571,152 1,187,641,942

0 0

871,138,842 96,182,628

90,500,024,125 115,120,686,305 90,844,654,897

0 0

1,061,405,610 864,636,775 97,365,978

864,636,775 97,365,978

76,875,749,049 117,523,320,448 138,652,644,953

-5,303,974,536 12,656,829,249

15,157,770,858 2,036,703,618 -60,562,185,283

89,438,618,515 114,256,049,530 90,747,288,919
 

 

[단위 : 원, %]

손익계산서

 

항       목
제 4기 제 3기 제 2기

( 2010.04.05 - 2011.04.04 ) (  2009.04.05 - 2010.04.04 ) (  2008.04.05 - 2009.04.04 )

운용수익 17,294,996,830 42,641,745,822 -60,559,842,283

  이자수익 18,883,767 24,691,151 103,641,453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17,276,113,063 42,617,054,671 -60,663,483,736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0 0 0

기타비용 2,137,225,972 40,605,042,204 2,343,000

  관련회사 보수 0

당기순이익 15,157,770,858 2,036,703,618 -60,562,185,283

매매회전율 0.00 0.00 0.00

0 0

  매매수수료 0 0 0

 

 


